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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영화’나 ‘K-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이하 “OTT”, ‘Over the top’의 약칭)를 통한 공급도 폭

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영상물을 배급할 때에는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제50조, 법률상 예외 존재}, 최근에는 심사대상인 콘텐츠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등

급분류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적시 공급이 생명인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업계의 우려

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오랜 협의를 거쳐, 2022. 9. 27.자로 영비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스스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게 되는, 일명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

3. 28.에는 위 법의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제도 시행이 보다 본격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최근 OTT 사업자들을 비롯한 온라인비디오물 제작

업체들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이 완료되었고, 조만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하고 제도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

니다.

 

1.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내용

그간 영비법에서는 ‘온라인상으로 유통되는 비디오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비디오

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법 제2조 제12의2호).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대상은 이와 같은 ‘온라인비디오물’, 즉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입니다.

 

A.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이거나(법 제50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

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법 제50조의3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여

야 합니다. 국내·외 사업자 모두 국내에서 제작 또는 배급하는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므로, 위 요건을 갖춘 경

우에는 국내 사업자와 국외 사업자 모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

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습니다(법 제50조의2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청

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법 제50조의3), 동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지정 및 재지정의 세부기준으로 ‘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할 것’과 함께 ‘청

소년 및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방식 및 절차를 갖출 것’ 등의 요건을 요구하여(동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1항, 별표

C.



2의3)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역시 중요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당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등위에 통보하여야 하며(법 제50조의4),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등위의 등급조정 요구, 직권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결정 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

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0조의 6).

 

D.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 시행을 위하여 영등위는 영상물에 관한 사후관리위원회를 두고 전문가가 포함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모니터링 결과 등급분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E.

 

2. 향후 전망과 시사점

A. 신속한 콘텐츠 출시로 인한 콘텐츠 시장 활성화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프로그램’은 방송사가 자체등급을 부여한 후 사후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반면(방송법 제33조

제4, 6항), OTT 사업자들은 ‘비디오물’에 대하여 사전에 영등위를 통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OTT 사업자들이 자

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신속한 콘텐츠 유통이 가능해지고, 오리지널 콘텐츠 외에 OTT와 방송사 간 협업 콘텐츠 등을 선보이게 되

는 경우에도 방송 프로그램 공개와 함께 OTT 콘텐츠 공개를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공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B. 해외 제도에서 보는 시사점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영화협회(‘MPA’, Motion

Picture Association, Inc) 소속의 등급분류관리국(‘CARA’, Classification and Rating Administration)이 영화(motion picture)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심의를 합니다.1 일본 역시 주요 영화사들로 구성된 영화윤리관리위원회(映画倫理機構, 약칭 ‘Eirin’)가 영화 및 비디

오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하고 있습니다.2

그런데 이와 같은 민간에 의한 등급분류제도에 대하여는, 사업자들 간의 경쟁으로 콘텐츠 표현 수위가 높아지거나 자체 심의가 적절히 이

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우려 역시 고려하여, 관련 업무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

여 제도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므로 향후의 제도 운영과 관련된 규제 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콘텐츠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 다른 업계 동향과의 관계

게임물의 경우 2019년부터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어 현재 지정된 10개의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를 통하여 게임물을 서비스하고 있

고(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외), 해당 사업자는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또한 법률

상 간행물은 등급분류를 받지는 않으나 유해성 여부에 대하여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사후 심의를(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 방송프로

그램은 자체등급분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방송법 제33조 제4, 6항).

이에 이번 영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전 심의를 통한 등급분류제도가 유지되고 있던 영상물 중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자체

등급분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이는 향후 온라인비디오물이 아닌 다른 영상물 내지 영화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특히, 현 정부는 미디어와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콘텐츠 업계 전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새로 규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이에 관한 정부의 규제 개선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법인(유) 세종 저작권·미디어콘텐츠팀(CopyrightMediaTeam@shinkim.com)으로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1 rating_rules.pdf (filmratings.com)
2 Film Recommendation Committee for the Next Generation (eiri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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